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기준 :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구 하천법(1999.02.0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

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

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

문적ㆍ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써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

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 하천법(1999. 2. 8. 법

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1999. 8. 9.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제외지(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

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의 제1항의 손실보

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외지

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

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구 하천법

(1989. 12. 30. 법률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으로 손실보

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소멸시효 규정(위 규정은 1989. 12. 30. 

법률 제 4161호로 개정되면서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시점이 1990. 12. 30.로 변경되었고, 1990.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 효가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2002.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도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두1369 판

결)


